
사천시하 도사용조 개 조 안 심사보고

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

2차 본회의 (2003. 4. 15)

1. 심사경과

가. 출일자 : 2003. 3. 4

나.  출 자 : 사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3. 3. 4(의안  7 )

라. 심사일자 : 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 원회(2003. 3. 19)

              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 원회(2003. 4. 11)

2. 안이

가.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 인상 요 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하수

도사용요율 인상과 진구간을 조정하고 업종을 통․폐합하며,

  나.  법률의 명이 변경 어 이를 개 하고,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실에 

맞게 개 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  가. 하 도사용요 요 표의 구간을 개편하고 요 을 체평균 30% 인상조   

(안 10조 2항 별표 1)

  나. 하 도사용료업종별구분표상 업 용, 업용, 욕탕2종을 일 용 로 통합하

고, 욕탕1종을 탕용 로 명칭 변경과 일부 업종구분 내용도 변경 (안 

10조 2항 별표 1-1)

  다. 건 업법에  건 산업 본법 로 법률의 명이 변경 어 이를 개 하고 

일부 불합리한 원인자부담 의 산 내용과 산 식을 개  (안 4조 1항, 

15조 1항, 15조 2항 별표 4)

4. 원 검토보고

  가. 하 도사용료는 행 자치부의 지침에 라 2004년까지 원가 로 실화 

하여야 하나 재의 로는 맞추  어 워 부득이 하게 체 평군 30% 



로 인상하는 안 로 불가 한 면이 있다고 판단 며,

  나. 업종 통폐합  업종별로 평균요 의 격차가 심하고 업종별 요 용에 한 

민원이 많이 생하여 이를 개 하  하여 추진하는 것이고,

  다. 진요 체 의 실시근거는 효과를 거두  한 것이나 재  같이 

로 낮  하 도 요 체 하에 는 진요 에 의한 효과는 크게 

할  없고 소득재분  효과도 없어 이를 개 하는 것임.

  라. 원인자부담 을 개 하는 것  다음 사 에 의거 재검토 어 야 한다고 .

    ① 원인자 부담  조항을 개 하는 것  주민의 부담을 여 주는 것 로 권

장할 만 하나 개 안과 같이 이더라도 다른 시  비교하여 상 로 

높아 이를 더 인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.

       타 시의 를 보면 톤당 마산 1,104,000원  진주 1,005,000원 창원 

1,103,000원등 우리시가 개 할 고 하는 1,583,000원 보다 훨  하

게 어 있음.

       집행부에  더 낮추지 못하는 이 로 한 을 하  어 다는 

것인데 이는 책의지 여부   분야로 충분히 해결할  있다고 보

므로 이 주장  득 이 없다고 .

    ② 하 종말처리장 건 비용을 근거로한 원인자부담  2002년도부  부과

하  시작한 것 로 종 에 없던 부담을 주민에게 지워 작년부  건축주로

부  불만의 상이 어  시책임.

    ③ 라  이 부분을 그 로 원안 통과시킬 시 새로이 편입 는 사천읍하

종말처리시  지역  존 지역의 주민들로부  이 상 .

    ④ 타 시보다 높  이 로 최근 처리장 건 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들고 있

나 주민들의 입장에  보면 동일한 양의 하 를 내어보내는데 부담 을 

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한다는 것  쉽게 이해하  어 울 것임

    ⑤ 라  원안 로의 개 로 인하여 이익을 볼 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

릅쓰더라도 이번 개 을 회로 이 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

  마. 라  동 안건  원인자부담  부분에 개념 리  주민에게 미치는 향에 

한 분 이 미흡하므로 재검토 어 야 한다고 .



5. 질의  답변요지 

  ◦ 타 시보다 원인자부담 이 고액인 이 는?

    - 우리 시 하 처리장건 비용이 타 시에 비하여 높  때 임.

6. 토론요지 

  ◦ 이연  의원 : 원인자부담 이 타 시에 비하여 높  때 에 안  15조를 첨부 

안과 같이 토록 동의

7. 심사결과 : 가결

        안

원   안 개  안   안

15조(원인자부담 ) ①

법 32조의 규 에 의한 

원인자부담  공공하

도(하 거  펌 시 , 

하 종말처리장시 )의 신․

증 에 필요한 본  실

시 계비, 환경평가비, 용

지비(지장 보상비 포함), 

공사비(부 공사비 포함), 

시공감리비, 타부 비로 

한다. 다만, 하 거는 개

지역에  하 종말처리

시 까지 입시키  한 

하 거 치비로 한다.

15조(원인자부담 ) 

①법 32조의 규 에 

의한 원인자부담  하

종말처리장 건 비용

로 산 한다.

15조(원인자부담 ) 

①법 32조의 규 에 

의한 원인자부담  하

종말처리장 건 비용

의 75%로 산 한다.


